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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소재 ‘기장군청소년수련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임야)으로

서, 부산지방법원의 경매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의 근거 및 기준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제반 감정평가이론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가.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나. 별도의 감정평가 조건은 없음.

4. 기준시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자인 2023.11.29을 기준시점으로 

결정함.

5.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본건 감정평가를 위한 실지조사는 2023.11.29에 시행하여 대

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조사하고 가격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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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정평가 방법

가. 감정평가 방식

1) 원가방식 :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 공시지가기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3) 수익방식 :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나. 토지

1) 토지의 감정평가방법 적용 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을 근거하여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함.

2) 적용 감정평가방법

가) 공시지가기준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

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임.

나) 거래사례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

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다) 토지 시산가액 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산가액을 거래사례비

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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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참고사항

가. 본건의 공부상의 면적 및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체로 물적동일성이 인정됨.

나. 본건은 도보접근이 어려운 급경사지에 위치하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서, 현장조사시 육안으로 확인되는 

분묘는 소재하지 않으나, 봉분소실 등으로 형태가 불분명한 무연묘의 소재할 가능성이 있으니, 경매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다. 본건 임지상의 입목은 거래관행상 임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바,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라. 본건 토지 기호(1, 3)의 일부는 선하지 부분으로서 개별요인 비교시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

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142023 – 1120 - 003

4

II. 대상 토지의 개황                                        

■ 대상 물건(토지)의 개요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용도

지역

이용

상황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개별공시지가※

(원/㎡)
비고

1
달산리

산24
8,477 임야 보전녹지 자연림 소로한면

사다리

급경사
28,000 -

2
달산리

산24-2
4,571 임야 보전녹지 자연림 소로한면

사다리

급경사
28,000 -

3
달산리

산25
17,321 임야 보전녹지 자연림 소로한면

사다리

급경사
27,700 -

4
달산리

산25-2
7,858 임야 보전녹지 자연림 소로한면

사다리

급경사
28,000 -

※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2023년 01월 01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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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토지가격 산출근거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격

가. 산출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

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로 시점수

정 한 후,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그 밖의 요인 등에 대한 분석 후 필요한 조정을 

하여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함.

나. 비교표준지 선정

1) 비교표준지 선정

[공시기준일 : 2023.01.01]

2) 비교표준지 선정 사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 중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

용상황 및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상기 표준지를 선정함.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A
달산리

산 33
임야 4,218 자연림 보전녹지 소로한면

부정형

완경사
3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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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동일 용도

지역의 지가변동률을 기준함.

비교표준지
시·군·구 및 용도지역

(산정기간)

변동률

(시점수정치)
비 고

A
부산광역시 기장군 녹지지역

(2023.01.01 ∼ 2023.11.29)

0.466%

(1.00466)

( 1 + 0.00446 ) * ( 1 + 0.00021 * 

29/31 ) ≒ 1.00466 

※ 미고시된 월의 지가변동률은 고시된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함.

       
라. 지역요인 비교

본건 토지는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함. (100/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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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별요인 비교

기호 (1) / 비교표준지 A                                                                 [임야지대]

조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 고

접 근

조 건

교통의

편부 등

인근역과의 접근성

0.90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인근지역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등에서 열세함.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 연

조 건

일조 등

지세, 방위 등

일조, 통풍 등

0.80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경사 등에서 

열세함.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행정적

조 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0.92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선하지 저촉 

등에서 열세함.

국·도립공원,보안림 

사방지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

기 타

조 건
기 타

장래의 동향
1.00 대등함.

기타

격차율 소계 0.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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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2, 4) / 비교표준지 A

조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 고

접 근

조 건

교통의

편부 등

인근역과의 접근성

0.90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인근지역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등에서 열세함.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 연

조 건

일조 등

지세, 방위 등

일조, 통풍 등

0.60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경사 등에서 

열세함.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행정적

조 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1.00 대등함.
국·도립공원,보안림 

사방지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

기 타

조 건
기 타

장래의 동향
1.00 대등함.

기타

격차율 소계 0.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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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3) / 비교표준지 A

조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 고

접 근

조 건

교통의

편부 등

인근역과의 접근성

0.90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인근지역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등에서 열세함.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 연

조 건

일조 등

지세, 방위 등

일조, 통풍 등

0.75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경사 등에서 

열세함.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행정적

조 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0.94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선하지 저촉 

등에서 열세함.

국·도립공원,보안림 

사방지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

기 타

조 건
기 타

장래의 동향
1.00 대등함.

기타

격차율 소계 0.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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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 등에 근거하여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의 비교 외에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반영하고,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내 유사토지의 정상적인 가격

수준과 표준지 공시지가와의 가격격차를 보정하여 평가액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보정이 필

요함.

2) 관련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를 근거하고, 국토교통부유권해석(건설부토정 30241-36538, 

1991.12.28) 및 대법원 판례(01두3808, 2003.02.28, 00두10106, 2002.03.29.) 등에서 인정되는 점 등

을 참작함.

3) 사례자료

(1) 평가사례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KAPA HUB PLUS]

기호 구분 기준시점 소재지 용도지역
이용

상황
지목 면적(㎡)

토지

특성

토지단가

(원/㎡)

1 경매 2022.11.09
달산리

산 16*
보전녹지 자연림 임

8,231중

5,505

맹  지

급경사
35,000

2 경매 2022.07.06
달산리

산 9-*

보전녹지

일반공업
자연림 목

11,570중

560

맹  지

급경사
48,000

3 경매 2021.04.19
달산리

산 31-1*
보전녹지 자연림 임

1,983중

331

맹  지

완경사
42,000

4
시가

참고
2023.02.28

달산리

산 138-*
보전녹지 자연림 임 1,850

맹  지

급경사
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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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사례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거래시점 소재지
용도

지역

이용

상황
지목

면적

(㎡)

토지

특성

토지단가

(원/㎡)

① 2021.04.11

용천리

산 10*
보전녹지 자연림 임야

49,587 

중

24,793.5

세로(불)

급경사
30,249

내역
매매가격: 750,000,000원

  토지단가: 750,000,000 ÷ 24,793.5㎡  ≒ 30,249원/㎡

② 2022.02.25

용천리

산129-* 외
보전녹지 자연림 임야 13,985

맹  지

급경사
22,881

내역
매매가격: 320,000,000원 

  토지단가: 320,000,000 ÷ 13,985㎡  ≒ 22,8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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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요인보정치의 결정

(1) 격차율 산정 산식

※ 가격 격차율 =

(사례기준 표준지 단가) 사례가격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기준시점 당시 표준지 단가) 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2) 격차율 산정

■ 비교표준지 (A)

구분 기호
단가

(원/㎡)

사정

  보정*2)

시점

  수정*3)

지역

  요인*4)

개별

  요인*5)

산출단가

(원/㎡)
격차율

비교사례 기준*1)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사례1
35,000 - 1.00603 1.00 1.610 56,690

1.550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A 36,400 - 1.00466 - - 36,570

*1)선정사유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 이용상황, 주변환경이 같거나 유사하며 지리적

으로 인접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평가사례1>을 선정함.

*2)사정보정 해당 없음.

*3)시점수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녹지지역 (2022.11.09.~2023.11.29) 1.00603

*4)지역요인 비교표준지는 비교사례의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함. 1.00

*5)개별요인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40 1.15 1.00 1.00 1.610

비고
비교표준지는 비교사례 대비 접근조건(임도의 배치, 인근지역과의 접근성 

등), 자연조건(경사면의 위치 등)에서 우세함.

(3)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상기 제반 가격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산출된 격차율과 본건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

를 아래와 같이 결정함.

비교표준지 기호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A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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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본건 토지의 평가는 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그 밖의 요인 등을 종합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단가를 결정함. 

기 호
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1 36,400 1.00466 1.00 0.662 1.55 37,524 38,000

2 36,400 1.00466 1.00 0.540 1.55 30,609 31,000

3 36,400 1.00466 1.00 0.635 1.55 35,994 36,000

4 36,400 1.00466 1.00 0.540 1.55 30,609 31,000

2)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기  호 사정면적(㎡) 적용단가(원/㎡) 시산가액(원) 비  고

1 8,477 38,000 322,126,000 선하지 감안

2 4,571 31,000 141,701,000 -

3 17,321 36,000 623,556,000 선하지 감안

4 7,858 31,000 243,598,000 -

합  계 38,227 - 1,330,98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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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가. 산출 개요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

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함.

나. 비교사례 선정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거래시점 소재지
용도

지역

이용

상황
지목

면적

(㎡)

토지

특성

토지단가

(원/㎡)

① 2021.04.11

용천리

산 10*
보전녹지 자연림 임야

49,587 

중

24,793.5

세로(불)

급경사
30,249

내역
매매가격: 750,000,000원

  토지단가: 750,000,000 ÷ 24,793.5㎡  ≒ 30,249원/㎡

※ 거래사정이 정상이라고 인정되거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하고 기준시점으로 시점수정이 가능하며 대상물

건과 위치적 유사성이나 물적 유사성이 있어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상기 <거래사

례 ①>을 선정함.

다. 사정보정

비교사례는 거래당사자간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됨.(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142023 – 1025 - 006

15

라.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거래사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동일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기준함.

거래사례
시·군·구 및 용도지역

(산정기간)

변동률

(시점수정치)
비    고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녹지지역

(2021.04.11 ∼ 2023.11.29)

5.008%

(1.05008)

( 1 + 0.00105 * 20/30 ) * ( 1 + 

0.00181 ) * ( 1 + 0.00254 ) * ( 1 + 

0.00262 ) * ( 1 + 0.00056 ) * ( 1 + 

0.00164 ) * ( 1 + 0.00337 ) * ( 1 + 

0.00319 ) * ( 1 + 0.00450 ) * ( 1 + 

0.02359 ) * ( 1 + 0.00446 ) * ( 1 + 

0.00021 * 29/31 )

≒ 1.05008

※ 미고시된 월의 지가변동률은 고시된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함.

마. 지역요인 비교

본건 토지와 비교사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함. (100/100=1.00)

바. 개별요인 비교

본건

기호

거래사례

기호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비고

1 ① 1.20 1.10 0.92 1.00 1.214 -

의견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행정적조건(본건의 선하지에 일부 저촉되어 사례대비 열세함.)에서 열세하나, 

접근조건(임도의 배치, 인근지역과의 접근성 등), 자연조건(면적, 지세 등) 등에서 우세하여 종합적으

로 우세함.

2, 4 ① 1.20 0.83 1.00 1.00 0.996 -

의견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접근조건(임도의 배치, 인근지역과의 접근성 등)에서 우세하나, 자연조건(경사 

및 지세 등에서 열세)열세하여 종합적으로 열세함.

3 ① 1.20 1.03 0.94 1.00 1.162 -

의견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행정적조건(본건의 선하지에 일부 저촉되어 사례대비 열세함.)에서 열세하나, 

접근조건(임도의 배치, 인근지역과의 접근성 등), 자연조건(면적, 지세 등) 등에서 우세하여 종합적으

로 우세함.

※ 비교항목은 “Ⅲ.1.마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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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1)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의 적용단가

비교거래사례를 기준으로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을 종합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단가

를 산정함.

기호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1 30,249 1.00 1.05008 1.00 1.214 38,561 39,000

2 30,249 1.00 1.05008 1.00 0.996 31,637 32,000

3 30,249 1.00 1.05008 1.00 1.162 36,910 37,000

4 30,249 1.00 1.05008 1.00 0.996 31,637 32,000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기  호 사정면적(㎡) 적용단가(원/㎡) 시산가액(원) 비  고

1 8,477 39,000 330,603,000 선하지 감안

2 4,571 32,000 146,272,000 -

3 17,321 37,000 640,877,000 선하지 감안

4 7,858 32,000 251,456,000 -

합  계 38,227 - 1,369,20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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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가액의 결정

가. 토지 시산가액

구 분 시산가액(원)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1,330,981,000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369,208,000

나.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주된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

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함.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범위 내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및 12조에 의거하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을 대상토지

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다. 토지 감정평가액의 결정

본건의 시장성, 환가성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되, 상기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공시지가기준

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토지 평가액으로 결정함.

기  호 사정면적(㎡) 적용단가(원/㎡) 시산가액(원) 비  고

1 8,477 38,000 322,126,000 선하지 감안

2 4,571 31,000 141,701,000 -

3 17,321 36,000 623,556,000 선하지 감안

4 7,858 31,000 243,598,000 -

합  계 38,227 - 1,330,98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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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감정평가액의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구  분 기  호 사정면적(㎡) 적용단가(원/㎡) 감정평가액(원) 비  고

토지

1 8,477 38,000 322,126,000 선하지 감안

2 4,571 31,000 141,701,000 -

3 17,321 36,000 623,556,000 선하지 감안

4 7,858 31,000 243,598,000 -

합 계 38,227 - 1,330,981,000 -

        

2. 결정의견

본건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해 산정한 부동산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에 의해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평가액을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기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가(원/㎡) 금    액 (원)

(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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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용도지역

구       조

 

임야 8,4771 부산광역시 산24 선하지 감안322,126,00038,0008,477 보전녹지지역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임야 4,5712 동소 산 24-2 141,701,00031,0004,571 보전녹지지역

 

임야 17,3213 동소 산 25 선하지 감안623,556,00036,00017,321 보전녹지지역

 

임야 7,8584 동소 산 25-2 243,598,00031,0007,858 보전녹지지역

합    계 \1,330,981,000

-  이 하 여 백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태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토지평가요항표
Page : 1

142023-1120-003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소재 '기장군청소년수련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임야, 골프연습장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차량접근 용이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시설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4) 공히 북하향 급경사지에 위치하는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3) 공히 본건 남측으로 폭 약 8m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4) 공히 본건 북측으로 폭 약 8m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으나, 사방시설 및 펜스 등이 설치되어 직접적인 출입은

불가능한 상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4) 공히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5-03-04), 공익용산지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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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

 



N

S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산24 외 3필지소 재 지

상 세 위 치 도

(A)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산33

(임야, 보전녹지)
@4,218원/㎡

本件
(기호 1~4)



N

S

S = 1/6000

지 적 개 황 도

①산24
(공부 : 임야, 8,477㎡)

② 산24-2
(공부 : 임야, 4,571㎡)

③산25
(공부 : 임야, 17,321㎡)

④ 산25-2
(공부 : 임야, 7,858㎡)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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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기호(1, 3) 전경



 사 진 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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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기호(2, 4) 전경

기호(1)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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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2) 전경

기호(3) 전경



 사 진 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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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4) 전경

본건 주위 전경



우4752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70 3층 303호 (거제동) 

중앙 142023-1120-003 (2023.11.30)

수    신

참    조

제    목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부   산   경   남   지   사   장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법보좌관 한준철

경매1계

시행

TEL. 051-927-6000 FAX. 051-927-6001 / http://www.jaa.co.kr

                    1. 항상 우리 감정평가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 중 앙 감 정 평 가 법 인

                                            귀 제  『 2023타경109911 』로 의뢰하신 『 배성권

소유물건(2023타경109911) 』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감정하여 회보합니다. 

            3. 우리 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에 의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오니 필요사항(사업자등록증 사본, 담당자명,

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을 기재하여 팩스나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감정팀 담당평가사 : 권영일

                     2. 2023.11.20일자

붙    임  :  1) 감정평가서              1부

               2) 청 구 서                1부

               3) 수수료산정내역서     1부      끝.



㈜중앙감정평가법인

과          목 금          액 비          고

문서번호 :  중앙 142023-1120-003

평 가 수 수 료 1,691,741   
(1,330,981,000x(8/10,000)+345,000 ) * 0.8 
x 1.5배
≒1,691,741

    여비교통비 214,400  

    물건조사비 —  

    공부발급비 6,900  

    기 타 실 비 7,000  

    특별용역비 —  

공  급  가  액 1,920,000   1,000원 미만 절사

부 가 가 치 세 192,000  

합          계 2,112,000  

기납부 착수금 —  

2,112,000  

붙   임 :  감정평가서       부

 농협은행     3170027046611     (주)중앙감정평가법인

    토지조사비 —  

청 구 내 역

( TEL: 051-927-6000, FAX: 051-927-6001 )

수       신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법보좌관 한준철

제       목 :  감정평가 의뢰에 대한 회신 및 수수료 납입통지

1. 2023.11.20   자 귀 제 『 』 호로2023타경109911

의뢰하신 『 』 에배성권 소유물건(2023타경109911)   

대하여 붙임과 같이 평가하여 회보합니다.

2. 위  건에  대하여  감정평가  보수  기준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평가수수료를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300  

나. 송 금 처

실
 
 
 
 

비

1

가. 평가보수

, 수수료산정내역서

*수수료 입금시 입금자 명의를 감정서번호인 "1120003" 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607-85-37343  』

정 산 청 구 액

                 소       계

부  산  경  남  지  사  장  



부  산  경  남  지  사  장  

평가서번호: 142023-1120-003

수          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법보좌관 한준철 

평가배분액
1.0배분 평가액 1.5배분 평가액 총    액

- \1,330,981,000 \1,330,981,000

수수료율
 

및
 

기초수수료

평 가 가 액 적용가액 산정금액수수료율

5천만원까지 50,000,000 200,000 

5천만원초과 495,000 

  5억원초과 450,000 

 10억원초과 264,784 

 50억원초과 

100억원초과 

500억원초과 

합       계

여비교통비 평가액 2억 이상 214,400 

물건조사비 　 — 

공부발급비 2,900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4부 x 1,000원) 6,900 

소          계 228,300 

공  급  가  액 평가수수료 + 실비(공급가액 1,000원미만 절사) \1,920,000 

부 가 가 치 세 192,000 

실
 
 
 

비

200,000 

450,000,000 1만분의11

500,000,000 1만분의 9

330,981,000 1만분의 8

기납부 착수금  

정 산 청 구 액 공급가액 + 부가세 - 기납부 착수금 \2,112,000 

수수료산정내역서

토지조사비 — 

1000억원초과 

요율

 

x1.0

x1.0

x1.0

정산청구액:

공급가액 × 0.1

3000억원초과 

6000억원초과 

1조원 초과분

기 타 실 비 사진 7컷 x 1,000원 7,000 

특별용역비 — 

평
가
수
수
료

1.0배 — 

1.5배
(1,330,981,000x(8/10,000)+345,000 ) * 0.8  x 1.5배

≒1,691,741
1,691,741 

기      타 — 

소      계 1,691,741 

1,409,784 

 이백일십일만이천원정 (\2,112,000.-)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50억원까지 

100억원까지 

500억원까지 

1000억원까지 

3000억원까지 

6000억원까지 

1조원까지 






















